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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에

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입법

ㆍ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운영중임.

○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매년 약 1.3%씩 증가하는 특허출원 등에 맞춰

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

을 추진하고 있어, 향후 자치법규 제ㆍ개정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등

기술적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

○ 따라서 현행 법률 전문가 중심의 입법ㆍ법률 고문만으로는 기술과

법률이 융합된 쟁점에 대한 자문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입법

ㆍ법률 고문의 다양성 및 기술 분야의 검토 역량을 강화하고자 변리

사를 포함하여 운영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규정함(안 제4조제1항제2호)

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






